












- 납세자입장에서세금(기부금)
이공제됨

- 특전(답례품)이 제공(2013년부
터)

- 기부금의사용처를선택할수
있음

긍정적측면

- 수익자부담원칙에위배됨
(지방자치원칙위배)

- 답례품경쟁이과열되고있음

- 기부금의사용내역을구체적으
로알기어려움

부정적측면







납세액 30,000엔

적용
하한선

【소득세】소득공
제에 의한 경감

【주민세】
세액공제(기본분)

【주민세】
세액공제(특례분)

2,000円
(30,000円－2,0
00円) × 20％
＝ 5,600円

(30,000円－2,00
0円) × 10％ ＝

2,800円

(30,000円－2,000円) ×
(100％－10％－20％) 

＝ 19,600円

실제 공제액 28,000엔

세액공제액=A+B+C(또는D)

A. 소득세공제

=(고향세액-2,000엔)×(소득세율)

: 총소득금액의 40%가상한

B. 주민세공제(기본분)

=(고향세액-2,000엔)×10%

: 총소득금액의 30%가상한

C. 주민세공제(특례분)

=(고향세액-2,000엔)

×(100%-10%-소득세율)

D. 주민세공제(특례분)

=(주민소득할액)×20%



1. 납세자에게납세액및납세지에대한 ‘선택권’을부여함으로써(선택납세) 
지방자치원칙에중대한패러다임의전환

2. ‘고향의중요성’을깨우치고출향인사의애향심을고취함으로써국민정
서함양에이바지

3. 지방자치단체간경쟁을촉진시킴으로써 ‘지방경영시대’의특성을발휘

4. 지역산업과전통산업등이활성화

5. 지역간세수격차완화및재정격차축소, 지역균형발전등에이바지

6. 태어나고자란고향을떠났어도그지역에공헌가능

7. 조례등으로사용처를한정하고있는곳도많기때문에, 현재주소지라하
더라도세금의사용처에대해납세자가관여할수있음

8. ‘납세’가아니라 ‘기부금세제’의일환



1. 고향세제도의원천적이고도가장치명적인약점은이제도가이론적·제도
적기반이취약하여조세원칙, 지방자치원칙, 납세자형평성원칙에위배
된다는법제도상의문제점

2. 세원의제로섬(zero-sum)으로피해를보는지방자치단체가반드시발생하
기때문에지역간갈등이심화되고유치경쟁이지나치게과열될우려

3. 예산편성상의문제점으로고향세는강제성이없는선택사항이기때문에
세수예측성(세수전망)이부정확하고세수추계가불안정하다는점에서
세수안정성을훼손할가능성

4. 고향사랑에호소하는것은현세대출향민을대상으로하는단기적방편
일뿐고향에대한개념이희박해지는차세대까지강요하기는어렵다는
지속가능성문제에부닥치기때문에장기적인정책대안이될수는없음



5. ‘고향’에대한정의가불명확(출생지, 양육지, 교육지, 부모님계신곳)할 뿐
아니라, 적용대상이광역인지기초인지가명확하지않음

6. 주민세의 ‘수익자부담의원칙’에위반

7. 지자체의세무행정부담이증가

8. 근본적인지방활성화·격차시정을위한대책이아님

고향세(고향기부금)에 대한소득공제문제를둘러싸고 중앙-지방, 수도권-농어촌
지역간제로섬으로 인한갈등을유발할 가능성이크기때문에이해당사자 간에
충분한협의,소통,합의 절차를거치는 것이중요한 관건

반대하는단체장은지방분권을도시와지방의대립구조로바뀌는것을이유로반대









면적 694.23 km²

총인구 4,944명 (2017년기준)

소 33,000 마리 기부별 건수 금액 비율
일반기부 78,350 17억6,271만엔 83.50%

지정기부 16,100 3억4,860만엔 16.50%

합계 94,450 21억1,131만엔 100.0%

가미시호로 2016년 고향세 기부액

가미시호로 2017년 예산의 1/3에 해당
2013년 예상세수는 4억으로

4년만에 세수가 10배로 성장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수입액
(백만엔)

8,139 7,698 10,218 12,162 10,410 14,563 38,852 165,291 284,409

세수입
건수(건)

53,671 56,332 79,926 100,861 122,347 427,069 1,912,922 7,260,093 12,710,780 

 2017년세수 3,659억엔(전
년대비 28%증가)

 2016년의경우고향세의
답례품과발송비용, 
홍보등사무비용이
148,513백만엔소요됨

경비율; 148,513 / 284,409 
= 52.21%로조사됨



답례품의충실 1,021지자체(57.1％)

고향세의 보급, 정착 1,020지자체(57.0％)

세수납부환경의 정비
(신용카드납부, 전자결제)

747지자체(41.8％)

홈페이지 등 홍보의 충실 580지자체(32.4％)

납세자 친화적인 세수행정 538지자체(30.1％)

사용처, 사업내용의 충실 169지자체(9.5％)

지진재해 지원 90지자체(5%)

선택 가능 1,649지자체

선택 불가능 134지자체

답례품
있음

1,684지자체 (94.2%)

답례품
없음

104지자체(5.8%) 감사장증정과
홍보지에 이름게재 등을 함



교육, 인재육성 1,308지자체 스포츠, 문화진흥 1,078지자체

건강, 의료, 복지 1,278지자체 마을만들기, 시민활동 1,008지자체

어린이, 양육 1,187지자체 관광, 교류, 정주촉진 933지자체

환경, 위생 1,166지자체 안심, 안전, 방재 685지자체

지역, 산업진흥 1,161지자체 재해지원, 부흥 136지자체
















